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5. 10. 1.>

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(제13조제1호 관련)

기간 대상

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

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

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

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

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

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

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

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ㆍ

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

인 신규화학물질


